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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 계절수업

계절수업이란 방학기간 중 개설되는 강의를 의미하며, 다음 사항을 목적으로 운영함

 - 학점 미 취득자에게 학점 취득 기회 부여

 - 성적 부진자의 성적 개선 기회 부여

 - 이수과목 선취득 기회 부여 및 기초역량 개발 기회 제공

 가. 수강자격: 본교 재학생으로 당해 정규 학기에 등록하고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

 나. 수강신청 학점: 2015학번 이전은 최대 9학점, 2016학번 이후는 최대 6학점 이내로 수강신청 가능

    ※ 원격과목은 3학점 이내 수강 가능함

 다. 교과목 개설 및 폐강

   1) 계절수업에 개설되는 교과목은 정규학기에 개설되는 교과목 중 교양교과, 교직교과, 현장실습 교과목

     (현장실습 교과목은 방학 중 활동이 가능한 과목으로 함)

   2) 교과목 폐강기준은 정규학기와 동일하게 적용함

  라. 수업료: 1학점 당 80,000원

    ※ 채플, 사회봉사, 학군사관후보생(R.O.T.C.) 입영훈련 교과목 수강신청 시: 등록금액 없음(단, ‘0’원 고

지서 출력 후 등록처리를 하여야 하며 미등록 시 취소처리 됨.)

  마. 수강취소에 따른 환불기준

사유 발생 시기 반환금액

개강 전 전액 환불

개강 후 수업일수 1/3 이내 등록금 2/3 환불

개강 후 수업일수 2/3 이내 등록금 1/3 환불

개강 후 수업일수 2/3 이후 환불금액 없음

 

   

   

 

   

   

   

 

 

   

   




